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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해운·조선

분야의

시스템 안전

적용 현황

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맺음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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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해양 분야의 안전관리

Shipping Industry
• Fit for purpose
• Reliable
• Easy to Maintain

IMO (Public /  Regulators)
• Safe 
• Environmentally Friendly
• Robust

Classification 
Society

Shipbuilding Industry

Quality Control Product Liability

Higher Standar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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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대형 해양사고와 국제 규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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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대형 해양사고와 국제 규정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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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해운·조선 분야 안전관리 최근 이슈

l 전통산업 패러다임에 머물러있던 해양산업의 체질을 개선하여

미래형 고부가가치 스마트 산업으로 탈바꿈‧진화 필요

l Big Data, IoT, AI 등 핵심기술의 해양분야 적용 및 문제 해결

l 스마트 선박(자율운항선박), 스마트 항만/물류시스템 본격 개발

l 조선소 자동화 및 선박 운영관리의 데이터 기반의 디지털화

l 선박의 건조, 검사. 운항 및 관리 등 일관 시스템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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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l 해운·조선 분야 안전관리 최근 이슈

l 도급인 책임범위 확대 및 의무이행 강화

l 작업중지의 요건과 범위 명확화

l 사업주 등의 의무이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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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양사고 통계 (해양수산부/해양교통안전공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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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양사고 통계 (해양수산부/해양교통안전공단,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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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사안전관리란

l 해사안전법 제2조“해사안전관리”란 선원ᆞ선박소유자 등 인적 요인, 선박ᆞ화물

등 물적 요인, 항행보조시설ᆞ안전제도 등 환경적 요인을 종합적ᆞ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선박의 운용과 관련된 모든 일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로부터 사람의

생명ᆞ신체 및 재산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모든 활동을 말한다.

l 해사안전관리를 위한 제도

l ISM / CSM 

l 해상교통안전진단

l 해사안전감독관 제도

l e-Navigation 서비스 (바다 내비게이션) 

l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l 선박안전관리사 / 선박안전관리자협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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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ISM (International Safety Management) Code (1998) 

l 1987년 3월「Herald of Free Enterprise」호의 전복사고 이후 IMO는

해양사고의 대부분이 인적과실(human error)에 의하여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하에, 인적 과실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l 즉 IMO는 해상안전을 위해 선박의 물리적 안전성 및 선원의 자질향상 뿐만

아니라 해운기업의 육해상 모든 부서를 망라한 안전관리시스템 (SMS : safety 

management system)을 수립하여 시행하는 국제안전관리규약 (ISM Code)

1993에 제정되어 1998년 발효됨.

l ISM Code는 해운기업으로 하여금 해상 및 육상

부서의 안전관리시스템을 수립하고 그 수준을

일정한 국제적 기준 이상으로 유지하도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기업내 CEO의 직접적인 참여와

모든 관련자의 책임,능력,태도 및 동기를 촉구. 

l ISM Code의 안전관리시스템은 ISO 9000 품질경영

시스템에서 원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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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ISM Code의 도입에 대한 평가

l IMO :  ISM Code는 안전문화를 통해 효율성을 갖출 긍정적인 단계를 내딛었고, 

긍정적인 편익이 발생할 것이 명백하나, 보다 효율적인 이행을 위해서는 안전관

리시스템(SMS)의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문서 작업 간소화, 선원의 동기부여 확보, 

ISM 매뉴얼의 지속적인 개발을 위한 선원의 참여 등이 필요. 

l 산업계 : ISM Code가 만족스럽게 작동하지 않거나 적어도 이행하는 과정에서 부

정적으로 인식되고 있는 원인들은 다음과 같음

l 지나치게 많은 서류작업

l 지나치게 많은 분량의 절차서와 지침서

l 안전관리시스템에 참여 동기부여 미흡

l 추가적인 업무 수행하기에 불충분한 시간

l 훈련된 승무원의 부족

l 승무원에 대한 부적절한 동기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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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CSM (내항선 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l 내항선사의 체계적이고 자율적인 안전관리 능력을 제고하여 해상에서 안전 및

해양환경 보호를 위해 국제항해 종사하는 선박에 적용되는 기준의 경감·적용을

통해 내항선사의 안전수준을 도약시키기 위함

l 단계적 시행 현황

l 500톤 이상 내항위험물운반선 등 안전관리체제 시행('02.7.1)

l 500톤 이상 내항화물선 안전관리체제 시행('03.7.1)

l 200톤 이상 500톤 미만 내항위험물 운반선 안전관리체제시행('04.7.1) 

l 내항선 안전관리체제 인증은 내항선사의 영세성 등을 고려하여 대행기관 대신

지방해양항만청에서 인증심사관이 수행

l 우리나라 내항선박의 안전관리 현장 조직은 선종별로 상이한 단체/기관에서

상이한 안전관리 현장 조직 체계를 운영하고 있어 체계적인 내항선 안전관리에

한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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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CSM (내항선 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개선방안

l 내항화물선의 경우 선박회사는 법인으로 운영되며,1~2선박 1선주인 경우가

대부분을 차지함

l 특히,가스선 및 화학제품운반선은 1선박 1선주 대부분임

l 석유제품운반선으로 중질유 운반선이 대부분으로 사고 시 대형해양오염사고 발생 빈도가 높으며

대부분 회사 규모가 작아 안전관리가 미흡한 상태임

l 관해관청 및 기타 관계자들의 계속적인 노력에 힘입어 해상교통안전법상의 선

박의 안전관리체제 수립 이전 보다는 해양사고가 많이 감소하였으나,간헐적으로

연안유조선에 의한 원시적이고 후진성 안전사고가 계속되고 있음. 

l 소규모 영세 선주는 안전관리를 위한 사내 정책적 요인 즉 선박의 안전관리체제,조직 그리고 예산

등이 매우 미흡하여 개선이 필요

l 선박 안전관리체제 및 조직 그리고 예산은 최고경영자의 안전관리 인식도와 비례함을 비추어 볼

때 특히 내항 선주들 중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이 부문 인식도가 크게 떨어짐. 

l 안전관리대행업체의 선박안전관리 및 시스템 전문성 등이 크게 미흡하며, 결과적으로 안전관리

예산,안전관리체제 그리고 조직 및 안전관리 전문성 등 떨어짐

l 이러한 사고예방을 위해서는 지속적으로 정부 측의 정책 및 제도 도입과

민간측의 안전사고 예방이 필요함. => 소형선사 안전관리컨설팅 서비스 체계

Source : 김영모, ISM 도입이후 해양사고 예방에 미치는 영향분석 및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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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어선 안전관리체계의 현황 및 문제점

l 어선의 안전관리 현황

l 어선의 작업환경 특수성 및 생계형 어업의 특성으로 인해 사회적 무관심, 전문인력 부족, 안전의식

부족 등으로 지속적인 어선사고 및 안전사고 발생

l 어선의 안전점검은“행정권한의 위임위탁에 관한 규정”에 의거 수협중앙회에 위탁

l 주요 어항에 위치한 어업정보통신국의 무선통신망을 통하여 조업어선의 위치를 파악하고 조난어선

구조통신 및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조업지도

l 안전점검요원은 각 어항별 선박 출·입항 통제소와 합동신고소에 배치되어 항해 통신장비와

선원자격에 대한 확인점검 실시

l 어선의 안전관리 문제점 및 개선방향

l 수협의 어선의 안전조업에 관한 책임 시행기관으로의 역할이 어선 안전점검업무의 비효율성, 

선원에 대한 안전관리 교육 미흡 등의 원인으로 실질적인 어선의 안전관리 업무기능 미약

l 지자체에 위임된 어선 및 어선사업장의 지도·감독 업무가 인력운영 및 전문성 부족으로 일선에서

개별 어선에 대한 안전관리는 어려운 실정

l IMO에서는 어선안전코드, 자발적 지침 및 국제 소형어선 안전권고 등의 자발적인 규정개정을

통하여 지속적으로 어선 안전시스템 강화 추세

l 어선 안전관리 기능 일원화, 안전관리대행업 제도 도입, 어선 검사기관(KOMSA)의 안전관리 업무

강화를 통한 통합된 어선의 안전관리 시스템 도입 필요

Source : 김원래 외,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소형어선 안전관리시스템 개선방안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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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상교통안전진단 (2012 ~ ) 

l 해양개발사업(안전진단대상사업)으로 발생할 수 있는 항행안전에 미치는 영향을 사전에 전

문적으로 조사·측정 및 평가하여 설계에 반영토록 함으로써 보다 미래지향적이고 안전친화

적인 개발이 되도록 하는 일련의 과정

l 해상교통안전진단제도의 운영/관리를 통하여 선박통항에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 위험요소를

제거하여 해양사고 발생위험률 감소, 항만의 효율성 극대화 및 계획적인 사업시행에 기여

l 2021년 10월 “해사안전법”개정으로 해상교통안전진단 결과에 따른 조치 이행 여부 확인

강화 - 해당 사업이 개시된 후 3개월 및 완료 후 3개월 이내에 해상교통안전진단을 통해 제

시된 검토결과대로 사업이 시행되고 있는 지를 확인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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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사안전감독 제도 (20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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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e-Navigation (바다 내비게이션) 서비스 운용 (2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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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해양교통안전정보관리체계 구축 계획 (2022 ~ )  

l 2023년까지 각 기관에 분산된 선박정보, 해양사고정보, 수심, 항적, 해양기상 및 해역별

선박교통량·밀집도 정보를 통합‧표준화하고 분석 및 정보 생산까지 가능한 빅데이터

기반 정보통합관리체계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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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운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제도 / 선박안전관리사협회 (국회 법사위 계류중) 

l 해사안전 및 선박·사업장 안전관리를 효과적이고

전문적으로 하기 위하여 선박안전관리사 제도 도입

검토 (2019년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2021년 6월 공청회) 

l 선박안전관리를 담당하는 ‘선박안전관리자’와

‘선박안전관리책임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박안전관리사 자격증을 신설하고, 

선박안전관리협회를 설립

l 해사안전법 상의 안전관리(책임)자, 

해양수산사업장내 유사업무 및 자격증 활용 분야를

포함하여 약 9천6백명 추산

Source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안법률안 검토보고, 국회,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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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업 HSE

Source  : 선박해양플랜트연구소 전남분원 유치 타당성 조사 (KRISO,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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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업 재해현황

l 최근 5년간(15∼19년) 평균 조선업 사고사망 만인율은 제조업 대비 약 1.5배 높음

l 조선업 : 1.07(‘15년) ￫ 1.09(‘16년) ￫ 1.01(‘17년) ￫ 0.41(‘18년) ￫ 0.56(‘19년)

l 제조업 : 0.67(‘15년) ￫ 0.59(‘16년) ￫ 0.56(‘17년) ￫ 0.54(‘18년) ￫ 0.40(‘19년)

Source : 조선업 중대
재해 사례집 : 2015 ~ 
2019년(5년간), 한국
산업안전공단, 2020

l 사망사고 발생형태/사업장 규모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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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업 재해현황

l 조선업 재해율과 사망만인율

Source : 산업재해 현황, e-나라지표, 통계청, 2020



해운·조선분야의 시스템 안전 적용 현황

24/33

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KOSHA(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조선업 관련 안전기준

l 선박건조 및 수리업의 안전작업 기술지침 (2008)

l 일반사항

l 작업별 안전사항

l 혹서, 혹한기의 건강장해 예방

l 근골격계 부담작업으로 인한 건강장해의 예방

l 고령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l 외국인 근로자의 안전보건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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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한국 조선소 안전표준 (KSSS) 

l Major 국영석유회사들은 국제안전기준과 국내법을 상회하는 안전기준을 자체적으로

개발/설정하여 수급자인 조선소에 일방적 부과

l 선박 건조 및 해양플랜트공사 관련 선주/발주자들은 계약 초기 단계에서부터

국제해사협약, 국제노동기구의 권고안 뿐 아니라 안전환경보건 관련 법, 규정 등을

준수하도록 조선소 입찰 참가자격 제한

l 국내 조선소 현황

l 다품종 대량생산에 적합한 혼류생산(mixed production)에 최적화

l 단일 조선소임에도 불구하고 선주 또는 발주자의 요구 조건에 따라 개별 프로젝트에 적용되는 안전기준과

범위가 상이함에 따라 생산 단계에서 많은 혼선 발생

l 2015년 부터 대형 조선 3사 및 오일 메이저, 선주사 등 총 33개 기관/업체 참여하여, 

한국화된 안전표준을 수립 (Korean Shipyards Safety Standardization) – 7개 분야

l 비계작업 Scaffold Standard (SCF)

l 고소작업 Working at height (WAH)

l 밀폐작업 Confined space entry (CSE)

l 작업허가 Permit to work (PTW)

l 권상작업 Lifting, rigging and hoisting (LRH)

l 일반안전 General safety management (GSM)

l 교육훈련 Safety Training (T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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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한국 조선소 안전표준 (KSSS) 

l 일반안전 : General safety management (G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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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소 현장의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l 근골격계질환 예방에 관한 법 제도l 조선업 현장작업의 특징

l 인간공학 기반 작업 시뮬레이션 및 작업 강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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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소 현장의 인간공학적 작업장 개선

l 조선소 작업의 내용

l 쪼그려 앉기 : 용접, 절단, 사상/소지, 장비 설치, 조립, 의장 작업

l Overhead 작업 : 도장, 사상/소지, 용접, 철목, 고소차 작업

l 발의 지지가 어려운 불안한 자세 : 취부, 도장, 케이블 배선, 족장 작업

l 과도한 뻗침 자세 : 취부, 조립, 지그작업, 의장 작업

l 비틀림 자세 : 프레스 작업, 크레인, 지게차, T/P 운전수

l 정적 자세 유지 : 가열 작업

l 인간공학적 개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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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소 작업자 안전관리 시스템 (현대중공업,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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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업의 안전관리 현황

l 조선해양 안전환경센터 구축 (한국조선해양플랜트협회 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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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l 해운·조선업계의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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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l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

l ISM 코드에는 Safety-II 의 도입을 위한 근거로 사용할 수 있는 몇 가지 언급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Safety-I 패러다임에 뿌리를 두고 있음.

l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하는 동안과 그 이후에 시스템은 사전 예방적 기능을

갖추어야 하나, 개별 사안별 사후대응이 대부분.

l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문제나 요인을 조기에 식별하는 방안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

다양한 유형의 핵심 성과 지표(KPI)(예: 사고 비율)가 필요(선행 지표, 후행 지표)

l Resilience Engineering, Safety-II and System Safety 등의 이해를 위한 방법론 및

사례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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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음말

l 시사점 및 향후 개선방안

l Ship : Automation, Unmanned ships, Construction 

standards, Increasing ship sizes

l ICT : Big data, Electronic navigation, 

l Security : Criminalization of seafarers, Cyber attacks, 

War risks, Human trafficking, Piracy, Places of refuge 

l Safety : Dangerous cargo classification, Emergency 

preparedness, Fallen states, Search and rescue 

challenges, Natural catastrophes, Lifeboat drills, 

Passenger ship safety 

l Crew : Hours of rest regulations, Quality of crew, Safe 

minimum crewing levels, Competition, Training standards, 

Automation & MASS 

l Transportation : Ice shipping, Liquefaction, 

Misappropriation of cargoes 

l Fuel : LNG as a fuel, Loss of power, Slow steaming, Cat 

fines, Substandard operators, Safety and Shipping Review 2015    
(Allianz, 2015,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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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 you
for your attention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태 (hongtae.kim@kriso.re.kr)


